
투자위험등  : 

5등  

[매  낮은 위험] 

키 투자자산 (주)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

등 (매  높은 위험)에서 5등 (매  낮은 위험)  투자위험등 을 5단

계  분류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러한 분류 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

험등 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  랍니다. 

 

 

이 투자설명서는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에 대한 자세한 내 을 담고 있습니다. 

따라서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 수익 을 매입하  전에 드시 이 

투자설명서를 읽어 시  랍니다. 

  

1. 합투자  명칭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 

2. 합투자업자 명칭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3.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ᆞ 점 

 (판매회사에 한 자세한 내 은 융투자협회 

(www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의  

인터넷홈페이 를 참고하여 주시  랍니다) 

4. 작성 일 2015년 09  30일 

5. 신고서 효 생일 2015년 10  29일 

6. 모 (매출) 의 종류  수 

(모 (매출) 총액) 

투자신탁의 수익 [10조좌] 

7. 모 (매출) 간(판매 간) 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 형 합투자  모 간을 

정하  아니하고 계속 모 할 수 있습니다. 

8. 합투자 신고서 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

[ 합투자 신고서] 

전자문서: 융위( 감 ) 홈페이  → http://dart.fss.or.kr 

[투자설명서] 

전자문서: 융위( 감 ) 홈페이  → http://dart.fss.or.kr 

서면문서: 합투자업자       Tel. 02-789-0300,  www.kiwoomam.com 

한 융투자협회   Tel. 02-2003-9000, www.kofia.or.kr 

판매회사           합투자업자 또는 한 융투자협회 홈페이  참조 

  

※ 효 생일  신고서의 재사항  일부가 경될 수 있으며, 개 형 합투자 인 

경  효 생일 이후에도 경될 수 있습니다. 

 

융위 회가 투자설명서의 재사항이 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

 의 가치를  또는 승인하  아니함을 유의하시  랍니다.  

또한 이 합투자 은「 자 호 」에 의한 호를  않는 

실적 당상품으  투자 의 손실이 생할 수 있으므  투자에 신 을 

하여 주시  랍니다. 

 

투 자 설 명 서 



 

※ 합투자  명칭  펀드코드(종류형 포함) 
 

합투자  명칭(종류형 명칭) 펀드코드 

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 36604 



 

 

 

<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> 
 

1. 투자판단시 신고서 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드시 
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2. 이 합투자 의 투자위험등  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재사항을 
참고하고, 하의 투자경 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  신 한 
투자결정을 하시  랍니다. 

 

3. 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드시 
실현된다는 장은 없으며,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장은 
없습니다. 

 

4. 손실위험, 투 등 자산에의 투자 등 합투자  된 
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

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5.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 하며, 특히, 은행, 회사, 험회사 등의 
판매회사는 단순히 합투자 의 판매업무(환매 등 판매행위  된 
부가적인 업무포함)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합투자 의 가치결정에 
아무런 향을 미치  않습니다. 

 

6. 합투자 은 합투자 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
실적 당상품으  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
아니하며, 특히 자 호 의 적 을 는 은행 등에서 

합투자 을 매입하는 경 에도 은행 과 달리 
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않습니다. 

 

7. MMF(단 융 합투자 )의 경  수익 조가 은행의 과 
유사하 만, 과 달리 손실이 생할 수 있습니다. 

 

8. 합투자 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 음에도 설정액이 50억  
미만(소 모펀드)인 경  분산투자가 어  효율적인 자산 이 곤란하거나 
임의해 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 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  랍니다. 
소 모펀드 해당 여부는 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합투자업자 홈페이 에서 
확인할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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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부. 모  또는 매출에 한 사항 

 
1. 합투자 의 명칭 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 (펀드코드: 36604) 

 

2. 합투자 의 종류  형태 

1) 형태  종류  투자신탁 

2) 자산  종류 단 융(MMF) 

3) 개 형ᆞ폐쇄형 분 개 형(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) 

4) 추가형ᆞ단위형 분 추가형(추가  자 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) 

5) 특수형태  해당 사항 없음 

주1) 합투자 의 종류  형태에도 불 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 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, 자세한 투자대상은 

제2부 “투자대상”과 “투자전략”부분을 참고하시  랍니다.  

 

3. 모 정 액 

이 투자신탁은 10조좌  모  가능하며 1좌 단위  모 합니다. 단, 모 간은 정해  않았으므  

계속 모 이 가능합니다. 

주1) 모 (판매) 간동안 특 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 (판매)이 가능합니다. 

주2) 모 (판매) 간동안 판매된 액이 일정 모 이하인 경  이 합투자 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 될 수 있습니다. 

주3) 모 (판매) 정 액이 거나 모 (판매) 정 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, 이 경  판매회사  합투자업자의 홈페이 를 

통해 공시됩니다. 

 

4. 모 의 내   절차 

1) 모 간  모  개시 이후 특 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  계속 모   판매합니다. 

2) 모 장소  판매회사 ㆍ 점 

3) 모   절차 판매회사의 업일에 판매회사의 창 를 통하여 모   판매합니다. 

주1) 모 장소에 한 자세한 내 은 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의 인터넷 

홈페이 를 참고하여 주시  랍니다. 

주2)  모 (매입)   내 에 대한 자세한 내 은 “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 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5. 인수에 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

 

6. 상장  매매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



 

제2부. 합투자 에 한 사항 

 
1. 합투자 의 명칭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 (펀드코드: 36604) 

 

2. 합투자 의 연혁 

경시행일 경 사항 

2003.04.07 최초 설정 

2004.07.05 신탁약  전면개정 

2005.06.07 합투자업자 명칭 경(LG투자신탁 → 리자산 )  Late Trading 적  

2005.07.26 펀드 명칭 경(LG삭제) 

2005.11.08 MMF 감독 정 화 (편입대상, 편입한도 확대) 

2005.11.21 인  MMF 익일환매제 시행 

2006.07.01 인  MMF 익일매입제 시행 

2008.06.30 정부투자  행 어음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30%  확대 

2009.05.04 
자 시장 에 따른 펀드명칭 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

(프런티어 공채 MMF 제1호( 인 )→ 리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) 

2009.05.28 합투자업자 사명 경의 건 등 

2009.08.14 

 시행   융투자업 정 개정 사항 , 합투자  합투자 의 재무  

실적등에 한 사항 갱신, 합투자업자에 한 사항 갱신( 합투자업자 약 재무내  

 자산 모) 등 

2011.06.20 

- 이익분  명확화 

- 자 시장  시행 (임의해 , 자산 고서, 자산 리 고서 등) 개정에 따른  

내  경 

- 세제 경에 따른  내  경 

-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등 갱신 등 

2012.06.25 

- 당사 투자위험등   경 

- 리은행 일 사무 리부 분사에 따른 일 사무 리회사 경( 리은행→ 리펀드서비스, 

2011.08.08 업개시)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등 갱신 

2013.04.24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등 

-  개정에 따른  내  경 (공시  고서 등)  

- 세  개정에 따른  내  경 ( 융소득종합과세 액 인하) 

- ‘ 업공시서식 ’ 개정에 따른  내  경 

- 채 평가회사 추가 (에프엔자산평가) 

2013.11.15 

- 전자단 사채등 추가를 포함한 자 시장 , 시행 , 융투자업 정 개정사항  

- 세  개정에 따른  내  경 

- ‘ 업공시서식 ’ 개정에 따른  내  경 

2014.07.16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

- 업공시서식 작성  개정사항 (2014.6.1) 

- 합투자업자 주소 경 

2014.12.18 

- 합투자업자 명칭 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경( 리 프런티어 인  MMF 

제1호[ 공채] → 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) 

- 전문인  경(부책임 전문인  삭제, 2014.12.01. 경) 

- 업공시서식 작성  개정사항 (2014.10.01) 등 

2015.10.29 

- 투자신탁의 해 에 한  개정사항  

- 세  개정사항  

- 투자신탁 결산으  인한 재무제표  실적 갱신 등 

주1) 상  연혁은 이 합투자 의 주  동 사항에 대해 일자  내 을 간략히 재한 것입니다. 

 



 

3. 합투자 의 신탁계약 간  

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  도의 신탁계약 간을 정하  않고 있습니다. 이 

신탁계약 간은 일 적으  투자신탁의 존속 간을 의미하는 것으  수익자의 저축 간 또는 만  등의 

의미  다를 수 있습니다. 

주1)   또는 합투자 약상 일정한 경 에는 강제  해 되거나,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  해  될 수 있습니다. 

자세한 사항은 “제5부. 2. 합투자 의 해 에 한 사항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4. 합투자업자 

회 사 명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주소  연락처 
서 시 등포  여의나 4  18 키 파이낸스스퀘어 

(대표전화: 02-789-0300) 

주1) 합투자업자(자산 회사)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“제4부. 1. 합투자업자에 한 사항”을 참고하시  랍니다. 

 

5. 전문인 에 한 사항 (2015.09.30. 현재) 

1) 전문인  

분 성명 생년 위 

현황 

주 경   이  인 다른 

합투자 수 

다른  

자산 모 

책임  

전문인  
문 석 1965 팀장 

11개 

(팀공동) 

60,193억 

(팀공동) 

- 부산대 경제학과 

- LG 투자  채 부/ 제팀 

- 현재 키 투자자산  

단 상품 팀장 

주1) 이 투자신탁의 은 단 상품 팀이 담당합니다. “책임 전문인 ”은 이 투자신탁의 의사결정  결과에 

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 을 말하며, “부책임 전문인 ”이란 책임 전문인 이 아닌 자 서 이 투자신탁의 

투자목적  전략 등에 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한을 가  전문인 을 말합니다. 

주2) 전문인 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한 합투자 의 명칭, 합투자재산의 모  수익률 등은 

한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홈페이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주3)  인 다른 합투자   성과 수가 있는 합투자 의  모: 해당사항 없음 

주4) 위의 합투자 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  않습니다. 

 

2) 책임 전문인  최근 경 내역   

 분 성명 간 

부책임 전문인  이윤  2010.10. ~ 2014.11. 

 

6. 합투자 의 조 

1) 합투자 의 종류  형태  단 융(MMF) 투자신탁, 추가형, 개 형 

* 이 투자신탁은 인투자자 전  단 융투자신탁으 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. 

 

2) 종류형 조 해당사항 없음 

 

7. 합투자 의 투자목적  

이 투자신탁은 합투자 약 제17조에서 정의된 공채, 양도성 서  어음 등의 단 융상품을 

 시행 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  하여 이자소득  자 소득을 

추 하는 것을 목적으  합니다. 

러나 상 의 투자목적이 드시 달성된다는 장은 없으며,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등 이 

투자신탁과 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의 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장하  아니합니다. 

 

 

 

 

8. 합투자 의 투자대상 

1) 투자 대상 



 

분 내  

투자대상 자산 등 

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화  표시된 자산으 서 다음의 투자대상에 

합니다. 

1. 잔존만  6개  이내인 양도성 서 

2. 남은 만 가 5년 이내인 채 , 남은 만 가 1년 이내인 

채 ㆍ특수채 ( 률에 의하여 접 설립된 인이 행한 채 을 

말합니다. 이하 동일합니다)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행한 

채 (이하 “ 공채”라 합니다)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경 에는 남은 만 의 

제한을  아니합니다. 

가. 공공 의 에 한 률에 의한  

나. 공 업 에 따른  

다. 특 에 따른 특수공공 인 

3. 융회사  2.에 해당되는  등이 행한 잔존만  1년 이내인  

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  제4조제3항에 따른 업어음  

4. 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 대출 

5. 만 가 6개  이내인 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융 에의 

치 

6. 다른 단 융 합투자 의 합투자  

7. 전자단 사채등 

8. 환매조건부매도 

9.  시행  제268조제4항의 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

합투자업자는 상 에도 불 하고「채무자 회생  파산에 한 률」에 따라 

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은 업  업 조조정 촉 을 위한 융  협약에 

따라 업개선작업을 추  인 업이 행한 채   어음 등의 채 회수를 

위해 불가피한 경 에는 투자신탁재산으  분 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

있습니다. 

투자대상자산의 제한 등 

① 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함에 있어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40% 이상을 채무 (  제4조제3항의 채    채    

특수채    사채    업어음 에 한하며, 환매조건부채  매매는 

제 합니다)에 하여야 합니다. 

② 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함에 있어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10%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하여야 합니다. 

1. 현  

2. 채  

3. 통화안정  

4. 잔존만 가 1 업일 이내인 자산으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

가. 양도성 서   정  

나. 채    특수채    사채 ( 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   

사채   사모의 으  행된 사채 은 제 합니다)   업어음  

다.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( 업어음 은 제 합니다) 

라. 전자단 사채 

5. 환매조건부매수 

6. 단 대출 

7. 수시입출 이 가능한 융 에의 치 

③ 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함에 있어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30%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하여야 합니다. 

1. ②의 1.부터 3.에 해당하는 것 

2. 잔존만 가 7 업일 이내인 자산으 서 ②의 4.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 

3. ②의 5.부터 7.에 해당하는 것 

④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 의 으  ②  ③에 따른 자산의 비율을 

하회하게 되는 경 에는 하회된 날 부터 1개 는  비율에 적합한 것으  

봅니다. 



 

분 내  

신 평가등 의 제한 등 

① 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  할 수 있는 채무 (양도성 

서, 전자단 사채등  융 이 행ㆍ매출ㆍ 개한 어음  채무 서를 

포함합니다. 이하 동일합니다)은 취득시점을 으  신 평가업자의 

신 평가등 (2 이상의 신 평가업자 부터 신 평가등 을 은 경 에는   

낮은 신 평가등 을 말합니다. 이하 동일합니다)이 최상위등  또는 

최상위등 의 차하위등 (이하 “상위 2개 등 ”이라 합니다. 이하 동일합니다) 

이내이어야 합니다. 이 경  신 평가등 은 세분류하  않은 신 평가등 을 

말합니다. 

② ①에도 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신 평가등 이 상위 2개 

등 에 미달하거나 신 평가등 이 없는 경 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

1. 인의 신 평가등 이 상위 2개 등  이내인 채무  

2. 담  또는 처분 션을 감안하여 합투자재산평가위 회가 상위 2개 등 에 

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  

3. 신 평가등 이 없는 채무 으 서 합투자재산평가위 회가 상위 2개 

등 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  

③ 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하는 채무 의 신 평가등 (②의 1.의 

인의 신 평가등 을 포함합니다. 이하 ‘신 평가등 의 제한’에서 

동일합니다)이 최상위등 에서 차하위등 으  하락한 경  당해 채무 에 대한 

신 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 호를 위한 조치를 

취하여야 합니다. 

④ 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 의 신 평가등 이 하락하여 

상위 2개 등 에 미달하는 경 (②의 2.  3.에 따라 편입된 채무 의 

경 에는 합투자재산평가위 회가 상위 2개 등 에 상응하  않는 것으  

결정하는 경 를 말합니다) 또는 신 사건이 생한 경 에는 당해 채무 을 

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  가격을 조정하는 등 

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 할 수 있도  선량한 리자 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

합니다. 

 

2) 투자 제한 

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시할 수 

없습니다. 다만,    정에서 적으  인정한 경 에는 러하  아니합니다. 

 분 투자제한 사항 

  투자제한 

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 시행  제84조에서 정하는 

합투자업자의 이해 계인( 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 합니다)과 

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  하는 행위 

가. 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 대출 

나. 환매조건부매수( 을 일정 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 매수하는 경 를 

말합니다) 

2. 당해 채무 의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( 융투자업 정 

제7-19조제4항에 따른 동일인을 말합니다. 이하 ‘   투자제한’에서 동일합니다.)이 

행한 채무 [ 채 , 정부가 리 의 상환을 한 채무 , 채 , 

특수채   률에 따라 접 설립된 인이 행한 어음(  제4조제3항에 따른 

업어음    시행 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융 이 할인∙매매∙ 개 또는 

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. 이하에서 동일합니다)을 제 합니다. 이하 ‘   

투자제한’에서 동일합니다.]에 하는 행위 

가. 채무 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(다만, 최상위등 의 차하위등 의 

채무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%  합니다) 

나. 어음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%(다만, 최상위등 의 차하위등 의 어음은 

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%  합니다) 

2의2. 2.에도 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에 

따라 동일인이 행한 채무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



 

가. 채 , 한 은행  제69조에 따른 한 은행통화안정   가나 

자치단체가 리 의 을 한 채무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 

투자하는 경  

나. 채   특수채 (가.에 해당하는 것은 제 합니다)  률에 따라 접 

설립된 인이 행한 어음(  제4조제3항에 따른 업어음   

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융 이 할인ㆍ매매ㆍ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

해당합니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 투자하는 경  

3. 동일인이 행한 채무 의 평가액과  동일인을 거래상대 으  하는  의 

거래 액의 합계액이 채무 의 취득 당시 또는  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

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

거래 액에 포함되  않는 것으  봅니다. 

가. 자 개회사를 경유하여 신 평가업자의 신 평가등 이 상위 2개 등  이내인 

융 에 단 대출한 액 

나. 다음의 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

- 만  30일 이내일 것 

- 거래상대 의 신 평가등 이 상위 2개 등  이내인 융 일 것 

- 대상 은 채 , 정부가 리 의 상환을 한 채무 , 채 , 

특수채   최상위등 의 채무 일 것 

4. 이 투자신탁이 유하고 있는 채무 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으  하는 

행위 

5. 이 투자신탁이 유하고 있는  총액의 5%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

행위 

6. 다른 단 융 합투자 의 합투자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

투자하는 행위 

7. 남은 만 가 1년 이상인 채 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

하는 행위 

8. 이 투자신탁재산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

가.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 파생상품 

나. 단 융투자 의 합투자  이 의 합투자  

다. 주식  사채   사모사채 

라. 화  표시된 자산 

마. 자산의 리  또는 거래 액이 환율∙ 의 가치 또는 수의 동에 따라 

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 사건의 생에 따라 확대 또는 

축소되도  설계된 것 

. 위의 마.  같이 리  또는 거래 액, 만  또는 거래 간 등이 확정되  

아니한 것 

9.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 평 잔존만 가 75일을 초과하는 행위  

10. 이 투자신탁재산을  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선 제하고 

잔여재산이 있는 경 에 한하여 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 에 

투자하는 행위 

11. 합투자 약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내  다목의 이 행한 채 (특수채 에 

해당하는 것은 제 합니다)에 투자한 액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

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

12.  시행 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행한 

을 취득하는 행위 

  투자제한의 

 

- 상 의 정에도 불 하고,  에서 를 인정한 경 에는 러하  

아니합니다. 

- 합투자 약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  또는  의 

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 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

-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 동 등의 사유  합투자 약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

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 에는 초과일부터 3개 (부도 등으  처분이 불가능한 

투자대상자산은  처분이 가능한 시 )는 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 봅니다. 



 

 

9. 합투자 의 투자전략, 위험 리  수익 조 

※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위험 리가 드시 달성된다는 장은 없습니다. 

※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위험 리는 시장상황의 동 또는 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  없이 

경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  경된 투자전략  위험 리 내 은 경 등 (또는 정정신고) 후 

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정입니다. 

1) 투자 전략  위험 리 

가. 투자전략 

① 공채  신 등 이 량한 양도성 서, 어음 등에 주  투자하여 수익을 추 합니다. 

② 경제 표  종목 분석을 통하여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여 추가 수익을 추 합니다. 

 

나. 위험 리 전략 

① 에 의한 잔존만 , 신 평가 등   분산투자 제한 사항을 철저히 수함은 물  당사 고유의 

투자가능 종목/수량 리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. 

② 유동성제약자산 유비율 상한선  가 현  유비율 하한선을 정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

최소화합니다. 

주1) 단 융상품에 투자하여 하는 투자신탁 특성상 도 비 수는 없으나, 시장상황  투자전략의 경, 새  

비 수의 등장에 따라 비 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  경등  후 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

공시될 정입니다. 

 

2) 수익 조  

‘키  프런티어 인  MMF 제1호[ 공채]’는 투자신탁자산을 공채, 양도성 서 정   

어음 등에 주  투자하는 단 융 합투자 입니다. 따라서, 투자한 자산의 가격 동에 따라 이익 

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. 

 

10. 합투자 의 투자위험  

- 이 투자신탁은 을 장하 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

존재하며, 투자 액의 손실 내 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 합투자업자나 

정참가회사,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 아니합니다. 또한, 

합투자 은 합투자 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당상품으  자 호 에 

따라 험공사가 호하  아니하며, 특히 자 호 의 적 을 는 은행 등에서 

합투자 을 매입하는 경 에도 은행 과 달리 자 호 에 따라 험공사가 호하  

않습니다. 

- 단 융 합투자 의 경  수익 조가 은행의 과 유사하 만, 과 달리 손실이 생 

가능합니다. 

-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으  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재한 것이며, 생 가능한 모든 

위험을 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 또한, 향후 과정 등에서 현재 는 상하  

어  위험이 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하  않다고 판단되어 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

정도가 커져  위험으 부터 심각한 손실이 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 

1) 일 위험 

 분 투자위험의 주 내  

투자 에  

대한 

손실위험 

이 투자신탁은 실적 당상품으  투자 리  전액이 장 또는 호되  않습니다. 

따라서 투자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액의 손실 내  

감소의 위험은 전적으  투자자가 부담하며, 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

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 아니합니다. 특히, MMF(단 융 합투자 )의 경  

수익 조가 은행의 과 유사하 만, 과 달리 손실이 생할 수 있습니다. 

재투자위험 

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 의 가격은 채 만  이전에 생하는 이자수 액이 현재의 

채 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  재투자 되어 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. 러나 실제 는 

채 시장 이자율이 항상 하고 있어, 만일 이자 수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

이자율 다 낮아  경  채 투자 부터 생하는 수익이 상수익 다 적어  수 

있습니다. 

정 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  또는 RP 매입과 같이 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



 

 RP 매입  

위험 

자산의 경  시장매각이 제한되고, 도해 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  등 불이익이 생될 

수 있습니다. 이 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  회비 이 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

적  등으  당초 대했던 수익 다 적어  위험이 있습니다. 

리 동위험 

투자적격등  이상의 신 등 을 가  채무 등에 투자할 정이나, 투자적격등 의 

채무 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 등의 리 동에 따라 채무 등의 가격이 

동될 수 있습니다. 일 적으 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

자 이득이 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손실이 생합니다. 따라서 채무 등을 

만  유하  않고 도에 매도하는 경 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

생할 수 있습니다. 

 

2) 특수위험 

 분 투자위험의 주 내  

신 등  하락에  

따른 위험 

투자신탁재산으  유하고 있는 채 , 어음 등의 신 평가등 이 최상위등 에서 

차하위등 으  하락한 경 , 신 평가등 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 에 미달하는 경  또는 

신 사건이 생한 경 에는 당해 채 , 어음 등을 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 가격을 

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정이므 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격하게 동될 수 

있습니다. 

신 위험 

투자대상종목 행회사의 업환경, 재무상황  신 상태의 악화 등으  신 등  하락 

혹은 부도가 생할 수 있으며, 이  인해 편입한 채 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

리고 신 등  동은 없을 라도 신 스프 드 확대 등으  인해 가치에 동이 있을 

수 있습니다.  

또한 시장 전체적으  신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  개  종목의 신 위험 동과는 

개 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

장부가  시가 의 

리 조정에 따른 

가격 동 위험 

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격의 차이를 수시  확인하여 

 차이가 1,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 있는 경 에는 체없이 

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정이므  이에 따라 이 

투자신탁의 가격이 등락할 수 있습니다. 

펀드 모위험 

투자신탁의 설정초  또는 환매 등의 사유  투자신탁 모가 일정 모 이하  작아 는 

경 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 분산투자가 활하게 이 어  않고 일부 자산에  

투자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 위험에 향을 미칠 수 

있습니다. 

 

3) 타투자위험 

 분 투자위험의 주 내  

유동성 위험 

시장 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 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  

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 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

위험이 생할 수 있습니다. 

순자산가치 

동위험 

환매청 일과 환매 가격 적 일이 다르  때문에 환매청 일 부터 환매 가격 

적 일 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이  인하여 실제 

환매대 은 환매청 일의 상 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환매청 일의 평가액 대비 

손실이 생할 수 있습니다. 

대량환매 

위험 

이 투자신탁에 된 대량환매가 생할 경 에는 환매자 을 선적으  조달해야 

합니다. 이  인하여 전략을 유 하거나 효과적으  전략을 사 하는데 있어 

일부 제약을 을 수 있고, 이는 환매된 합투자   잔존 합투자 의 가치에 

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 액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. 

환매연 위험 

환매 형 합투자 가 아님에도 불 하고, 신탁재산의 에 있어 상치 못한 

정치, 경제상황  정부의 조치, 세제의 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에 향을 미칠 수 

있으며, 환매에 대응하  위한 자산의 도매각이 어 는 등의 사유  인하여 환매가 

연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환매연 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  위한 

자산의 도매각  환매 연  에 생한 타 사유  상황 등으  인하여 추가적인 

손실이 생할 수도 있습니다. 환매가 연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 투자설명서 ‘제2부 

합투자 에 한 사항’의 ‘11. 매입, 환매, 전환 ’을 참고하시  랍니다.  



 

실무상 

위험 

( 가격 

류 등) 

합투자업자는 실무상 류를 최소화하  위해 최선의 노 을 경주할 것이나, 

이나 험과는 달리 합투자  조는 잡한 결제과정  현  과정으  

이 어져 있  때문에 주문  결제상 류 등이 뜻하  않게 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

실무상 류는 가격 류의 인이 되 도 합니다.( 합투자업자 등은 책사유가 

있는 경  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) 

리행사 위험 

이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서 유 에 대하여 재량 을 가 고 의결 이나 

매수청  등 타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리행사  하여 

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대시키고 투자자의 익을 호할 수 있도  신의성실을 

다하 만 럼에도 불 하고 리행사 결과가 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향을 

초래할 수 있습니다. 

거래  위험 

이 투자신탁이 유한 은 시장의 폐장, 휴장 또는 전산 류, 천재  등의 

불가피한 사유  매매거래가 될 수 있고 합 , 분할 등과 같은 업행위가 이 어 는 

과정에서 해당 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.  

해당 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 어  

때  적절하게 가치를 시키 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

됨에 따라 수익률 동이 크게 생할 수 있습니다. 

합투자  

해 의 위험 

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또는 투자신탁이 

설정되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

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 하는 등의 사유 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 될 

수 있습니다. 

세   

위험 

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 부과 이나 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

경될 수 있으며, 특히 투자자의 위에 따라 각  다른 과세 이 적 될 수 있습니다. 

따라서, 과세에 한 사항은 투자자 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 하시어 드시 

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장합니다. 

과세당 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 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생한 

손익과 세 을 내 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생한 손익으  분할 수 

있습니다. 여 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 이 부과되  않는다는 의미이 도 

하 만 손해를 더라도 이를 손실  인정하  않는다는 의미이 도 합니다. 이에 따라 

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 경 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생한 수익이 있다면 

결과적으 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생한 경 라도 세 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할 수 

있습니다. 

*과세대상자산의  : 해 투자시 환차손익, 채 투자시 이자수익 등 

*비과세대상자산의  : 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

 

4) 이 합투자 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

- 이 투자신탁은 공채, 양도성 정 , 어음 등의 단 융상품에 투자하는 

단 융 합투자  자 소득  이자소득을 추 합니다.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평가형 

채  펀드 다 가격 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  5등   위험도가 가장 낮은 5등 (매  낮은 

위험)에 해당되는 수 의 투자위험을 니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은 내 경제여건 화  

내 공채, 양도성 정 , 어음 등의 가치 동이 상 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내 공채  

양도성 정 , 어음등과 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

- 다만 투자자산의 신 등 이 상위 2개 등 으  제한되고 가 평 잔존만 는 75일 이내  제한되며 

장부가 평가가 적 되  때문에 비 적 안정적인 상품이며, 단 자 을 일시적으  치하고자 하는 

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하 만 이나 확정수익률을 장하  않는 실적 당상품이며 

시가  장부가 의 리율이 0.5%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평가  인해 손실이 생할 가능성도 

있으므 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 



 

대수익률

위험
5등5등

4등4등

3등3등

2등2등

1등1등

이 투자신탁의 위험등 분류

저 고

고

투 신탁
험등급

 
 

<투자위험 등  > 

분 분류  
위험평가 

점수 
합투자  시 

Level 1 매  높은 위험 20점미만 

- 주식 등에 합투자 약상 최저 60% 이상 투자하는 

합투자  (다만, Level2에서 정한 인덱스 전략 

주식형 합투자 는 제 ) 

- 비 장형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(-15%) 

이상인 조화상품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- 부동산실물(상가 등)에 주  투자하는 

합투자 (개 형/임대형 포함) 

Level 2 높은 위험 20점이상 

- 주식 등에 합투자 약상 최대 50%이상 투자하는 

합투자 (주식혼합)  

- 내 주식시장 수를 추적 대상으  하는 인덱스 전략 

주식형 합투자   KOSPI200 수를 추적 대상으  

하는 인덱스 전략 주식파생형 합투자 . 다만, 

상장 수 합투자 (ETF)  파생-전환형 합투자 는 

제  

- 비 장형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(-15%) 

미만인 조화상품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3 간 위험 40점이상 

- 주식 등에 합투자 약상 최대 50%미만 투자하는 

합투자 (채 혼합) 

-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 대비 0% 이하인 조화상품에 

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- 합투자 약상 하이일드 채 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4 낮은 위험 60점이상 

- 공채  투자적격등 (BBB-이상) 채 에 최소60%이상 

투자하는 합투자  

- 장내차익거래목적 등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Level 5 매  낮은 위험 80점이상 
- 모든 유형의 MMF 

- 공채에 주  투자하는 합투자  

주1)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1등 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5등  5단계  

펀드의 위험수 을 분류하고 있습니다. 

※ 상 의 투자위험등 은 합투자업자의 분류 에 의한 등 으 ,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

위험등 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 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

투자위험등 을 확인하시  랍니다. 



 

11. 매입, 환매, 전환  

1) 매입 

가. 매입 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은 판매회사 업시간  판매회사 창 에서 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

다만, 판매회사에서 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 , 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. 또한, 이 

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 납입이 가능함을 알 드립니다. 

 

나. 종류  가입자격 

이 투자신탁은 인투자자 전  단 융투자신탁으  개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.  

 

다. 매입청 시 적 되는 가격 

매입청 시 적 되는 가격은 아래  같으며, 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

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  분하여 처리합니다. 

① 후 5시 이전에 자 을 납입한 경 :  

자 을 납입한 업일 부터 제2 업일 (D+1)에 공고되는 가격을 적  

② 후 5시 경과 후에 자 을 납입한 경 :  

자 을 납입한 업일 부터 제3 업일 (D+2)에 공고되는 가격을 적  

가 적 일자 납입일 (5시이후)

자 납입일 (5시이전) 가 적 일

가 적 일자 납입일 (5시이후)

자 납입일 (5시이전) 가 적 일

D D+2D+1D D+2D+1

 
③ 판매회사는 상 의 사항에도 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자 을 납입한 

업일에 공고되는 가격으  합니다.  

- 투자자가 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 으 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

수익 을 매수하  판매회사  미리 약정한 경   

- 투자자가 여 등 정 적으  는 전으 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 을 매수하  

판매회사  미리 약정한 경  

④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 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가격은 1,000 으  

합니다. 

 

2) 환매 

가. 수익 의 환매 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은 판매회사 업시간  판매회사 창 에서 접 환매 청 하실 수 있습니다. 

또한,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라인 환매청 를 할 수 있습니다. 

 

나. 환매청 시 적 되는 가격 

① 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 한 경 :  

환매를 청 한 날 부터 제2 업일(D+1)에 공고되는 가격을 적 하여 제2 업일(D+1)에 

세 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 을 합니다. 

② 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 한 경 :  

환매를 청 한 날 부터 제3 업일(D+2)에 공고되는 가격을 적 하여 제3 업일(D+2)에 

세 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 을 합니다. 

D D+3D+2D+1D D+3D+2D+1

가 적 일

환매대 일

환매청 일
(5시이후)

환매청 일
(5시이전)

가 적 일

환매대 일
가 적 일

환매대 일

환매청 일
(5시이후)

환매청 일
(5시이전)

가 적 일

환매대 일

 
③ 판매회사가 해산ᆞ인가취소, 업무정  등의 사유(이하 “해산등”)  인하여 환매청 에 응할 수 없는 

경 에는  시행 칙에서 정하는 에 따라 합투자업자에 접 청 할 수 있으며, 합투자업자가 

해산 등으 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 에는 신탁업자에 접 청 할 수 있습니다. 

④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환매청 일에 공고되는 

가격으  환매청 일에 환매대 을 합니다. 



 

- 수익자가 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 을 하 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 을 

환매하  판매회사  미리 약정한 경  

- 수익자가 공과  납부 등 정 적으  생하는 채무를 이행하  위하여 이 투자신탁 

수익 을 환매하  판매회사  미리 약정한 경  

⑤ 판매회사는 위의 사항에도 불 하고 이 투자신탁 수익  판매 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액 

또는 100억   큰 액의 위에서 수익자 부터 환매청 일에 공고되는 가격으  

환매청 일에 환매대 을 할 수 있습니다. 

 

다. 환매수수   

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 이 가능한 투자신탁으  환매수수 를 부과하  않습니다. 

 

라. 매입청   환매청 의 취소(정정) 등 

이 투자신탁의 수익 의 매입청   환매청 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 일  환매청 일 

17시[ 후 5시] 이전 만 가능합니다. 다만, 17시[ 후 5시] 경과 후 매입청   환매청 를 한 

경 에는 당일  판매회사의 업가능 시간 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. 

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  분하여 처리합니다. 

 

마. 합투자 의 일부환매  

수익자는 유한 수익  좌수 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 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수익 의 

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 한 경  판매회사는  수익 을 환매하고, 잔여 에 대하여는 새  

수익 을 부합니다. 

 

. 합투자 의 환매연  

① 합투자 약 제26조의 정에 의하여 수익 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

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 을 할 수 없게 된 

경  합투자업자는 수익 의 환매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

-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

� 뚜 한 거래부  등의 사유 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   

� 시장이나 해  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 ,  에 이에 하는 사유  

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  

� 천재 ,  에 이에 하는 사유가 생한 경   

-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 가 있는 경 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

� 부도 생 등으 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 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

해칠 염 가 있는 경  

�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 에 응하는 경 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

해칠 염 가 있는 경  

� 대량의 환매청 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 가 있는 경   

- 환매를 청 거나 은 판매회사ㆍ 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  인하여 

수익 을 환매할 수 없는 경  

- 위의 사유들에 하는 경 서 융위 회가 환매연 가 필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

② ①의 정에 의하여 수익 의 환매를 연 한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 한 날부터 6주 

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.  

-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 에는 환매대 의 시     

- 환매연 를 계속하 는 경 에는 환매연 간 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 의 시   

 

- 일부환매를 하는 경 에는 환매연 의 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   

③ 환매연 간 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 의 행 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  

④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 의 환매에 한 사항을 정하  아니하거나 환매에 하여 

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 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 

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 하는 경  합투자업자는 체 

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 판매회사에게 통 하여야 합니다.  

-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한 사항을 결의한 경   

� 환매에 하여 결의한 사항  



 

� 환매가격 

� 일부환매의 경 에는  뜻과 일부환매의 모 

- 환매연 를 계속하는 경   

� 환매를 연 하는 사유  

� 환매를 연 하는 간  

� 환매를 재개하는 경  환매대 의   

� 환매를 재개하는 경 에 환매가격  환매대 의 시  

� 일부환매의 경 에  뜻과 일부환매의 모 

⑥ 환매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가 

연 된 수익자 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 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에 따라 환매대 을 

합니다.  

- 환매연 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 :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에 따라 환매대  

  

- 환매연 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 : 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에 따라 

환매대  . 이 경  합투자업자는 환매연  수익자총회를 개최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 

⑦ ⑤  ⑥의 정에 의한 통 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  하여야 하며, 합투자업자는  통 를 

한 탁결제 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 

⑧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 사유에 해당하거나 

수익자총회(환매연 총회)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  환매연 자산에 해당하  아니하는 자산(이하 

“정상자산”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유하는 수익 의 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

있습니다. 

⑨ ⑧의 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 에는 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

날(환매연 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 에는  날)의 전일을 으  환매연 의 인이 되는 

자산을 정상자산으 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.  

⑩ 합투자업자는 ②의 정에 따라 환매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 부터 분리하여 동 

환매연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  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  수익자는 이 

투자신탁 수익 의 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도의 투자신탁의 수익 을 취득한 것으  봅니다.  

⑪ 합투자업자는 ⑩의 정에 따라 정상자산으  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합투자 약 제30조의 

정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여 수익 을 행  판매할 수 있습니다.  

⑫ 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 에는 내 을 체 없이 수익자, 신탁업자  

판매회사에게 통 하여야 하며, 판매회사는 통 은 내 을 ㆍ 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

⑬ 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 에는 합투자 약 제26조의 정에도 불 하고 환매청 에 

응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- 수익자 또는 자 서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 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

재된 수익자 또는 자를  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자  도  한 경 서 이 

일정한 날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 를 한 경  이 일정한 날의 전 업일)과  리를 행사할 

날 의 사이에 환매청 를 한 경  

-  또는 에 의한 명 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  

 

12. 가격 산정   합투자재산의 평가 

1) 가격의 산정  공시 

 분 내  

산정  

당일 공고되는 가격은 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

차감한 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  총수  

나누어 계산하며, 1,000좌 단위  미만 셋 자리에서 4사5입하여 미만 둘 자리  

계산합니다. 

산정주  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.  

공시주  
산정된 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. 다만, 공휴일, 경일 등은 가격이 공시되  

않습니다. 



 

공시  

 장소 

- 1,000좌 단위  미만 셋 자리에서 4사5입하여 미만 둘  자리  계산하여 공시 

- 서류공시: 판매회사의 업점에서 게시  공시 

- 전자공시: 판매회사 업점, 

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ㆍ판매회사ㆍ 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 의 인터넷 

홈페이  

 

가격

실제
가격

수익 매입 환매
거래시 이 되는 가격

펀드의 순자산 총액

총좌수

펀드의 순자산 총액

총좌수

X 1,000

1좌 = 1원

1,000좌 기준 = 1,000원

=

=

가격 산정

 
 

2) 합투자재산의 평가  

- 합투자재산의 평가는   정에서 정하는 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, 평가일 

현재 신 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 에는 공정가액으  평가합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은 

단 융투자신탁(MMF)으  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 종류  다음의 식에 의한 

장부가격으  평가합니다. 

대상자산 평가  

채무  

취득 가  만 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 간에 걸쳐 

유효이자율 [유효이자율(채무 의 만 일  대되는 현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

최초  취득할 당시의 취득 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합니다)을 적 하여 할인 

또는 할 차 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을 말합니다]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가  

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

채무  의 자산 취득 가에 평가일 현재  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

주1) 합투자업자는 위의 평가 에도 불 하고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격의 차이가 

1,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 가 있는 경 에는 합투자 약에서 정하는 에 따라 편입  등을 시가에 

의하여 조정평가할 수 있습니다. 

주2)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  평가하는 경  합투자재산  평가 은 아래  같습니다. 

대상자산 평가  

① 상장주식 평가 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

② 비상장 주식 

취득 가 또는 채 평가회사·공인회계사 에 의한 회계 인·신 정 의 이   

호에 한 률 제4조의 정에 따라 신 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은 자가 

제공하는 가격정 를 초  한 가격 

③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등이 표하는 가격 

④ 장 파생상품 
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 파생상품 행 또는 계산회사가 

제시하는 가격에 초하여 합투자재산평가위 회에서 결정한 가격 

⑤ 상장채  

평가 일에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으  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

제공하는 가격정 를 초  한 가격 

평가 일이 속하는 달의 전 3 간 계속 매  10일 이상 시장에서 시세가 

형성된 채 에 한정 

⑥ 비상장채  
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초  한 가격 

(⑤의 정에 해당하  아니하는 상장채 을 포함) 

⑦ 업어음 또는 

융 이 행한 
2이상의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초  한 가격 



 

채무 서 

⑧ 합투자  
평가 일에 공고된 가격 또는 합투자재산 평가위 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

상장된 합투자 은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

- 합투자업자는 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  위하여   정에 의한 에 따라 

평가위 회( 합투자재산평가위 회)를 성ㆍ 합니다. 또한, 합투자업자는 합투자재산에 대한 

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 어  수 있도  합투자재산을 ㆍ 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아 

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합투자재산의 평가  절차에 한 ( 합투자재산평가 )을 마 하여야 

합니다. 

① 평가위 회의 성  에 한 사항 

② 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 성 유 에 한 사항 

③ 합투자재산의 종류 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 평가회사를 두는 경   선정  

경과 해당 채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 에 한 사항 등 

※ 합투자재산평가위 회 성  업무 

- 성 : 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 , 합투자재산의 업무 담당임 , 감시인 등  

- 업무 : 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  위하여 합투자재산 평가에 

대한 필 사항을 의결함 

 

13. 수  수수 에 한 사항 

- 이 투자신탁은   판매 등의 대가  수수   수를 하게 됩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 수  하여 수익 의 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 또는 

투자 개업자) 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속적으  제공하는 역의 대가에 한 내 이 

재된 자 를 부 고 설명들으셔야 합니다. 

1) 수익자에게 접 부과되는 수수  

 분 부과비율 (또는 부과 액) 부과시  

선취판매수수  - 매입시 

후취판매수수  - 환매시 

전환수수  - 전환시 

환매수수  - 환매시 

 

2) 합투자 에 부과되는 수  비  

 분 부과비율 (연간,%) 부과시  

합투자업자 수 0.0930 

매3개 / 

사유 생시 

판매회사 수 0.3070 

신탁업자 수 0.0200 

일 사무 리회사 수 0.0000 

타비  0.0067 사유 생시 

총 수ㆍ비  0.4267  

 거래비  0.0041 사유 생시 

주1) 타비 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, 적으  출되는 비 ( 거래비   융비  제 )등에 해당하는 것으  

회계 간이 경과한 경 에는 전 회계년도의 타비  비율을 추정치  사 하며, 회계 간이 경과하  아니한 경 에는 

작성일 의 타비 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 사 하므  실제 비 은 이  상이할 수 있습니다. [ 전 회계년도: 

2014.04.07 ~ 2015.04.06] 

주2) 거래비 은 회계 간이 경과한 경 에는 전 회계년도의 거래비  비율을 추정치  사 하며, 회계 간이 

경과하  아니한 경 에는 작성일 의 거래비 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 사 하므  실제 비 은 이  상이할 수 

있습니다. [ 전 회계년도: 2014.04.07 ~ 2015.04.06]. 

주3) 총 수ㆍ비 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출되는 수  타비 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 수ᆞ비  차감후 )으  

나누어 산출합니다. 

 

 

 

 

 



 

<1,000만 을 투자할 경 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   수ᆞ비 > 

(단위 : 천 ) 

분 투자 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

(모) 판매수수   수ᆞ비  44  138  242  550  

주1) 수익자가 1,000만 을 투자했을 경  ᆞ간접적으  부담할 것으  상되는 수수  또는 총 수ᆞ비 ( 타비  포함)을 

누계액으  산출한 것입니다.  

주2) 이익 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, 후취판매수수 율 0%, 수ᆞ·비 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 습니다. 

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  비 은 타비 의 동,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동, 수의 인상 또는 

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  수 있습니다. 

 

14. 이익 분  과세에 한 사항 

1) 이익 분  

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에 따라 생한 이익 을 투자신탁 회계 간 종 일 익 업일에 

분 하며  이익 을 수익자에게 전 또는 수익 으  분 합니다. 다만,  제242조에 따른 

이익 이 “0” 다 적은 경 에는 분 를 유 합니다. 

가. 이익분 에 의한 수익  매수 

- 수익자는 수익자  판매회사간 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 에서 세액을 공제한 액의 위 

내에서 분  일의 가격으  당해 투자신탁의 새  수익 을 매수합니다. 

- 이익분 으  수익 을 매수하는 경  판매회사는 수익자  매수 수익 의 합계수량을 

합투자업자에 통 하여야 하며, 이 경  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  매수 액의 납입이 된 

때에 합투자 약 제10조제1항의 으  수익 을 행하여야 합니다. 

 

나. 상환 등의  

- 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간이 종 되거나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 체 없이 신탁업자  하여  

투자신탁 의 상환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합니다. 

- 판매회사는 신탁업자 부터 인도 은 상환  등을 체 없이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가 합투자 약 제44조의 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에는 수익자 

전 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  수익자에게 상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 등의 매각 연등의 사유  인하여 상환 등의 이 곤란한 

경 에는 한 탁결제 을 통하여  사실을 통 하여야 합니다.  

 

다. 이익분   상환  등의 시효 

- 이익분  또는 상환  등을 수익자가  개시일(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  또는 

상환 등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) 부터 5년간 을 청 하 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

수 있습니다. 

- 신탁업자가 이익분  또는 상환 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

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 

 

2) 과세  

-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

대한 내 으 서 이 펀드신고서 작성 시점을 으  작성된 것입니다. 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

따라 아래의 과세  내 은 경 가능합니다. 또한, 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이 

정확하다는 것을 장하  아니하므  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한 세제부분은 

세무전문가 의 상담이 필 합니다. 

-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 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 하는 

단계에서의 과세  나누어 니다. 

가.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☞ 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칙 

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도의 세  부담을 하  않는 것을 칙으  하고 있습니다. 

투자신탁재산에 속되는 이자ᆞ 당소득은 속되는 시점에는 천 수하  아니하고 

합투자 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하는 날(특약에 따라 에 전입되는 날  

신탁계약 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합투자 부터의 이익으  천 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

천 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위를 한도  환 을 고 있습니다. 



 

※ 환 세액 = 납부세액 × 환 비율* 

* 환 비율 = 과세대상소득 액 / 천과세대상소득 액. 단, 환 비율 >1 이면 1, 환 비율 <0 이면 0으  함 

- 생 소득에 대한 세  에 투자재산의 매입, 유, 처분 등에서 생하는 취득세, 등 세, 

거래세  타 세 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 으  처리하고 있습니다. 

 

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 ☞ 천 수 칙 

- 수익자는 합투자 부터의 이익을 는 날(특약에 따라 에 전입되는 날  

신탁계약 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 을 천 수의 형식으  납부하게 되며, 

투자신탁의 수익 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 경, 실물양도의 으  거래하는 경 에도 

유 간 동안 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 을 천 수의 형식으  납부하고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

합투자 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투자 가 투자하는 시장에 상장된 

(채   합투자  등 제 )  이를 대상으  하는 선물, 처 업의 주식 등에서 

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 하는 경  당해 매매ᆞ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당소득 액에서 

제 하고 있습니다. 

 

다.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    ☞ 개인, 일 인 15.4%( 소득세 포함) 

- 거주자 개인이 는 합투자 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소득세 

1.4%)의 세율  천 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당 

당소득)이 2천만  이하인 경 에는 분리과세 천 수 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융소득 

합계액(이자소득과 당소득)이 2천만 을 초과하는 경 에는 2천만 을 초과하는 액을 다른 

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 소득, 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  종합과세 

됩니다. 

- 내 인이 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 인세 14%, 소득세 1.4%)의 세율  

천 수( 융  등의 경 에는 제 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 부터 

게 되는 소득과 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인세율을 적 하여 과세하며, 

이전에 납부한 천 수세액은 납부세액으  공제 게 됩니다.  

 

※ 가격: 합투자 (펀드)의 투자 에 성과를 한 액으 서 성과에 따라 경되며, 

매입 혹은 환매시 적 됩니다. 

※ 과표 가격: 펀드의 투자 에 과세대상자산(“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” 참조)에서 생한 

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 서, 환매 또는 이익분 시 납부해야 할 세 을 계산할 

때 적 됩니다. 과표 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(“나. 수익자에 대한 과세” 참조)에서 생한 손실을 

인정하  않  때문에 가격을 으  한 투자손익이 (-)손실인 경 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

수 있습니다. 

※ 상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 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위 등에 

따라 달라  수 있습니다. 러므 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 인한 세  향에 대하여 

조세전문가 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



 

제3부. 합투자 의 재무  실적등에 한 사항 

 
1. 재무정   

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부감사에 한 률에 의한 업회계   투자신탁에 한 

회계 에 따라 작성되었으며,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인 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  간 회계감사 인 감사의견 

제12  (2014.04.07 ~ 2015.04.06) 대주회계 인 적정 

제11  (2013.04.07 ~ 2014.04.06) 대주회계 인 적정 

제10  (2012.04.07 ~ 2013.04.06) 대주회계 인 적정 

 

1) 약재무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) 

대차대조표 

항       목 
제12  제 11  제 10  

(2015.04.06) ( 2014.04.06 ) ( 2013.04.06 ) 

자산 287,769,171,624  272,964,780,489  192,230,834,469  

   265,258,142,641  262,964,451,785  184,166,541,074  

  파생상품 0  0  0  

  부동산/실물자산 0  0  0  

  현   치  22,511,028,983  10,000,328,704  8,064,293,395  

  타 자산 0  0  0  

타자산 1,232,281,154  1,566,555,378  965,393,110  

자산총계 289,001,452,778  274,531,335,867  193,196,227,579  

부채 0  0  0  

타부채 0  173,227,776  109,508,418  

부채총계 0  173,227,776  109,508,418  

 0  268,372,964,707  188,015,143,191  

수익조정  0  743,804,249  315,114,053  

이익잉여  289,001,452,778  5,241,339,135  4,756,461,917  

자 총계 289,001,452,778  274,358,108,091  193,086,719,161  

 

손익계산서 

항       목 

제12  제11  제10  

(2014.04.07 ~ 

2015.04.06) 

(2013.04.07 ~ 

2014.04.06) 

(2012.04.07 ~ 

2013.04.06) 

수익 5,787,114,436. 6,269,574,403. 5,518,244,114. 

  이자수익 6,132,244,426. 6,403,206,756. 5,586,197,739. 

  당수익 0. 0. 0. 

  매매/평가수익(손) -345,129,990. -133,632,353. -67,953,625. 

타수익 190,719,672. 0. 0. 

비  1,086,109,243. 1,012,016,778. 748,572,947. 

  회사 수 1,075,491,305. 999,002,232. 748,572,947. 

  매매수수  10,617,938. 13,014,546. 0. 

타비  17,091,360. 16,218,490. 13,209,250. 

당 순이익 4,874,633,505. 5,241,339,135. 4,756,461,917. 

매매회전율 0. 0. 0. 

주1) 약재무정  사항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 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 서 해당 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

같은 간동안 평 적으  유한 주식가액으  나누어 산출합니다. 1회계년도동안의 평 적인 주식투자 모가 100억 이고, 

주식매도 액 또한 100억 인 경  매매회전율은 100%(연 )  합니다. 

주2) 상 의 약 재무제표  정식 재무제표의 경  작성 일은 동일하나, 상 의 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

결산시 이익분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, 정식 재무제표의 경  결산 후 이익분 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 어 

회계 감사 으  작성한 것이므  계정항목이나,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

주3)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은 합투자 의 경 에는 정식 재무제표(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)를 재하  않을 수 

있으며, 이 경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는 한 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 (www.kofia.or.kr)에 공시된 감사 고서를 



 

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 

2. 연도  설정  환매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억좌, 억 ) 

간 

간초 잔고 
회계 간  

간말 잔고 
설정( 행) 환매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

좌수 

액 (출자 

분수) 

(출자 

분수) 

(출자 

분수) 

(출자 

분수) 

2014.04.07 ~ 2015.04.06 2,684  2,684  12,216  12,350  12,066  12,194  2,833  2,833  

2013.04.07 - 2014.04.06 1,880  1,880  12,960  13,113  12,157  12,302  2,684  2,684  

2012.04.07 - 2013.04.06 1,921  1,921  10,736  10,887  10,777  10,925  1,880  1,880  

주1) 이익분 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 습니다. 간말 잔고 액은 결산 후 으  작성되었습니다. 

 

3. 합투자 의 실적(세전 )  

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성과를 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

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 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  연평  수익률은 해당 간 동안의 

평 수익률을, 연도  수익률은 간  수익률 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. 연평  수익률  연도  

수익률에 한 정 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서 실제 투자시점의 

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  도 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  된 상세한 

내 은 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  랍니다.  

 

1) 연평 수익률 (세전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 

 

간 설정일 

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

2014.10.01~ 

2015.09.30 

2013.10.01~ 

2015.09.30 

2012.10.01~ 

2015.09.30 

2010.10.01~ 

2015.09.30 

2003.04.07~ 

2015.09.30 

(모) 
2003.04.07 

1.53  1.85  2.03  2.37  3.16  

비 수  -  -  -  - - 
주1) 비 수 : 해당사항 없음 

주2) 비 수의 수익률에는 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  비 이 되  않았습니다. 

주3) 연평  수익률은 해당 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하평 식으  계산한 것으  해당 간 동안의 평  수익률을 나타내는 

수치입니다. 

주4)  수익률은 과세전 이며, 신고서(또는 투자설명서)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

다를 수 있으므  도  확인하셔야 합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 

2) 연도 수익률추이 (세전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%) 

 
 

간 설정일 

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

2014.10.01~ 

2015.09.30 

2013.10.01~ 

2014.09.30 

2012.10.01~ 

2013.09.30 

2011.10.01~ 

2012.09.30 

2010.10.01~ 

2011.09.30 

(모) 
2003.04.07 

1.53  2.19  2.37  3.05  2.72  

비 수 - - - - - 
주1) 비 수 : 해당사항 없음 

주2) 비 수의 수익률에는 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  비 이 되  않았습니다. 

주3) 연도 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  투자 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동성을 나타내는 

수치입니다. 

주4)  수익률은 과세전 이며, 신고서(또는 투자설명서) 작성 일  산정한 수익률 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

다를 수 있으므  도  확인하셔야 합니다. 

 

3) 합투자 의 자산 성 현황 

[ 2015.07.06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주식 채권 어음
집합투자

증권
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

0 2,403 584 0 0 0 0 0 0 162 194 3,343

(0.00) (71.89) (17.48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4.84) (5.80) (100.00)

0 2,403 584 0 0 0 0 0 0 162 194 3,343

(0.00) (71.89) (17.48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0.00) (4.84) (5.80) (100.00)

자산총액

합계

통화별 

구분

단기대출 

및 예금

증권 파생상품

부동산 기타

KRW

특별자산

71.89 

17.48 

4.84 
5.80 

주식

채권

어음

집합투자증권

파생상품

부동산

특별자산

단기대출및예금

기타

 
 

주1) ( ) 내는 합투자  자산총액 대비 비 을 나타냅니다. 

주2) 어음 : 양도성 서(CD)  어음을 말합니다. 

주3)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 거 의 합계액을 말하며,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내/  파생상품  

성현황에 재합니다. 

주4) 장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, 장 파생상품 평가액(명목계약 액이 있는 경  명목계약 액을 

포함함)은 내/  파생상품  성현황에 재합니다. 

 

4) 합투자 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성 현황 

① 내 채 종류  성 현황     



 

[ 2015.07.06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구분 금액 비중

국채 373          15.5%

특수채 618          25.7%

금융채 713          29.7%

통안채 554          23.1%

회사채 145          6.0%

합계 2,403       100.0%

15.5%

25.7%

29.7%

23.1%

6.0% 국채

특수채

금융채

통안채

회사채
 

 

② 내 채 신 평가등  성 현황    

[ 2015.07.06 현재 / 단위 : 억원,% ]

구분 금액 비중

RF 1,029       42.8%

AAA 1,375       57.2%

합계 2,404       100.0%

42.8%

57.2%

RF AAA

 
 

③ 해 채   해 주식 가  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

④ 내 주식 업종  성 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

⑤ 해 채   해 주식 통화  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

⑥ 내 파생상품  성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

⑦ 해  파생상품  성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

 

 



 

제4부. 합투자  회사에 한 사항 

 

 

 

1. 합투자업자에 한 사항 

1) 회사개  

회사명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

주소  연락처 
서 시 등포  여의나 4  18 키 파이낸스스퀘어 

(연락처: 02) 789-0300 / www.kiwoomam.com) 

회사연혁 

1988.03 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

1990.09  미  SEC 투자자문업 등  

1995.02  LG투자자문주식회사  상호 경 

1996.07  LG투자신탁 주식회사  상호 경  업종 전환 

1997.04 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

2004.12  리 융  계열사  편입 

2005.06  리자산  출  

          LG투자신탁 , 리투자신탁  양사 합 .  

자  491억 

2005.09  자  감자(총 491억 ⇒ 333억) 

2006.06  리크 디트스위스자산  출  

Credit Suisse사  합작 

2009.05  리자산  사명 경 

2014.12  키 투자자산  주식회사 출  

         ( 리자산 과 키 자산 의 합 ) 

자  410억  

주 주주현황 키  

 

2) 주  업무 

가. 주 업무 

- 투자신탁의 설정ᆞ해  

- 투자신탁재산의 ᆞ 시 

- 타   합투자 약에서 정한 사항 

 

나. 의무  책임  

- 합투자업자는 선량한 리자의 주의 써 투자신탁재산을 리하여야 하며, 수익자의 이익을 



 

호하여야 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가 ᆞ 합투자 약ᆞ투자설명서에 위 하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하여 

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경 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가 손해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  되는 이사 또는 감사(감사위 회의 위 을 

포함)에게도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 손해를 상할 책임이 

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ᆞ판매회사ᆞ일 사무 리회사ᆞ 합투자 평가회사  채 평가회사는 

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 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

손해 상책임을 니다. 

 

다. 업무의 위탁 

합투자업자는 가격계산업무를 일 사무 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 사무 리회사는 이 

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합투자업자에 통 하여야 하며, 합투자업자는 산정된 

가격을 합투자업자ᆞ판매회사의 업소  인터넷홈페이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이 경  

일 사무 리회사는 가격계산업무 등과 한 역제공의 대가  수를 게 되며,  수는 

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. 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는 가격계산업무를 

리펀드서비스㈜에 위탁하 습니다.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합투자업자에 

있습니다. 

 

3) 최근 2개 사업연도 약 재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십억 ) 

재무상태표 포 손익계산서 

분 2014.12.31 2013.12.31 분 
2014.01.01 

~2014.12.31 

2013.04.01 

~ 2013.12.31 

현 치  360 697  업수익 318 245  

당 손익인식 융자산 250 - 업비  219 199  

매도가능 융자산 139 17  업이익 99 46  

대출채  139 13  업 수익 1 1  

유형자산 6 3  업 비  1 5  

무형자산 30 21  
인세비 차감전 

순이익 
99 42  

타자산 57 66  인세비  5 7  

이연 인세자산 42 35  당 순이익 94 35  

자산총계 1,023  852  타포 손익 (0.4) (0.4)  

수부채 3 2  총포 손익 94 35  

타부채 125 163     

당 인세부채 9 6     

부채총계 137 172     

자  410 333     

자 잉여  173 137     

타포 손익누계액 (1) (0.4)     

이익잉여  305 210     

자 총계 886 680     

부채 자 총계 1,023  852     

 

4) 자산 모 

[ 2015.09.30 현재 / 단위 : 억원 ]

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

수탁고 10,972 48,335 4,816 2,190 11,466 9,700 20,973 169 63,325 171,948

구분
증권집합투자기구

부동산 및 

부동산

파생

특별자산 및

특별자산

파생

혼합자산 및

혼합자산

파생

단기금융 총  계

 



 

 

2. 업무 수탁업자등에 한 사항     해당사항 없음 

 

3. 합투자재산 리회사에 한 사항(신탁업자) 

1) 회사의 개  

회사명 민은행 

주소  연락처 
(100-703) 서   남대문 84 

(연락처: (02) 2073-7114) 

홈페이  www.kbstar.com 

 

2) 주  업무 등 

가. 주  업무 

- 투자신탁재산의   리 

-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 처분의 이행 

-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시에 따른 수익 의 환매대   이익 의  

- 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시 등에 대한 감시 

- 투자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이자ㆍ 당ㆍ수익 ㆍ임대  등의 수  

- 무상으  행되는 신주의 수  

- 투자 의 상환 의 수입 

- 여유자  이자의 수입 

- 융위 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

나. 의무  책임 

- 투자신탁재산을 ㆍ 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리자의 주의 써 투자신탁재산을 

ㆍ 리하여야 하며, 수익자의 이익을 호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 투자신탁재산을 하는 합투자업자의 시 또는 행위가 , 

합투자 약 또는 투자설명서( 비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

등을 위 하는  여부에 대하여 대통 이 정하는   에 따라 확인하고 위 사항이 있는 

경 에는  합투자업자에 대하여  시 또는 행위의 철회ㆍ 경 또는 시정을 

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하는 합투자업자가 위의 를 제3 업일 이내에 이행하  

아니하는 경 에는  사실을 융위 회에 고하여야 하며,  시행  제269조제2항에 따라 

공시하여야 합니다. 

- 신탁업자는 합투자재산과 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

ⓐ 투자설명서가   합투자 약에 부합하는  여부 

ⓑ 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 고서의 작성이 적정한  여부 

ⓒ 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 리 의 작성이 적정한  여부 

ⓓ  제238조제1항에 따른 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  여부 

ⓔ  제238조제6항에 따른 가격 산정이 적정한  여부 

ⓕ 시정  등에 대한 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

ⓖ  에 수익자 호를 위하여 필 한 사항으 서 대통 으  정하는 사항 

- 신탁업자가 ᆞ 합투자 약ᆞ투자설명서에 위 하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하여 

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경 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 

4. 일 사무 리회사에 한 사항 

1) 회사의 개    

회사명 리펀드서비스 

주소  연락처 
서 특 시 마포  드컵 북 60  17  

(연락처: (02) 3151-3500) 

홈페이  www.woorifs.com 

 

2) 주  업무 등 

가. 주  업무 



 

- 합투자업자 부터 전달된 내역에 의한 합투자재산을 평가 

- 이 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산정( 가격 산정업무) 

- 합투자업자에 통 ( 가격의 통 업무) 

- 타 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 된 자 제공  타업무를 수행 

나. 의무  책임 

- 일 사무 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합투자업자에 통 하여야 하며, 

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가격을 매일 공고ᆞ게시하여야 합니다. 

- 일 사무 리회사의 의무는 과 시행  리고  하위 정에 상세히 재되어 있으며 "수탁 은 

주  업무내 "에 약되어 있습니다. 일 사무 리회사는 , 합투자 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

위 되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때에는  손해를 

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 

5. 합투자 평가회사에 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

 

6. 채 평가회사에 한 사항 

1) 회사의 개  

회사명 주소  연락처, 홈페이  

한 자산평가 

- 주소: 서 특 시 종  율곡  88 

- 연락처: (02) 399-3350  

- 홈페이 : www.koreaap.com 

NICE피앤아이 

- 주소: 서 특 시 등포  회대 70  19 

- 연락처: (02) 398-3900  

- 홈페이 : www.nicepni.com 

KIS채 평가 

- 주소: 서 특 시 등포  제 융 6  3 

- 연락처: (02) 3215-1400  

- 홈페이 : www.bond.co.kr  

에프엔자산평가 

- 주소: 서 특 시 종  인사동5  29 

- 연락처: (02) 721-5300 

- 홈페이 : www.fnpricing.com 

 

2) 주  업무  

가. 주 업무 

-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  등 투자 ,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

제공 

 

나. 의무  책임 

- 채 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 칙을 제정하고 에 따라 채 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

합니다. 

ⓐ 편타당하고 공정한 에 따라 채 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 성이 유 되도  하  

위한 사항 

ⓑ 미공개정 의 이 을 하  위한 사항 

ⓒ 채 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 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 하  아니하도  

하  위한 사항 



 

제5부. 타 투자자 호를 위해 필 한 사항 

 
1. 수익자의 리에 한 사항 

1) 수익자 총회 등 

가. 수익자총회의 성 

-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  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 또는 합투자 약 

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 

 

나. 수익자총회의 소   의결  행사  

① 수익자총회의 소  

-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합투자업자가 소 합니다. 이 경  수익자총회는 합투자업자의 

점소재  또는 이에 인접한 역에 소 하여야 합니다. 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ᆞ 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행된 수익  총좌수의 100분의 5 

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 의 이유를 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

소 을 합투자업자에 청하는 경  1개 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 하여야 합니다. 이 경  

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 하  위한 절차를 거치  아니하는 경 에는  

신탁업자 또는 행된 수익 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융위 회의 승인을 

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 

-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 계에 

향을 미치는 경  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 동일한 시간  장소에서 이 

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 하여야 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 통 를 한 탁결제 에 위탁하여야 하며, 한 탁결제 은 

수익자총회의 소 을 통 하거나 수익자의 청 가 있을 때에는 의결  행사를 위한 서면을 내야 

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 할 경 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

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재한 통 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  통 하여야 합니다. 

② 의결  행사  

-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된 수익 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 

결의합니다. 다만, 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합투자 약으  정한 수익자총회의 

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된 수익 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

의 수  결의할 수 있습니다. 

- 수익자는  제190조제6항   시행 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 아니하고 서면에 

의하여 의결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에는 수익자총회에 

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의 총좌수의 결의내 에 향을 미치  아니하도  의결 을 

행사(이하 “간주의결 행사”라 합니다)한 것으  봅니다. 

ㆍ수익자에게 시행  제221조제6항의 에 따라 의결  행사에 한 통 가 있었으나 의결 이 

행사되  아니하 을 것 

ㆍ간주의결 행사의 이 합투자 약에 재되어 있을 것 

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 을 행사한 수익 의 총좌수가 행된 수익 의 총좌수의 10분의 1 

이상일 것 

ㆍ  에 수익자를 호하  위하여 시행 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  절차를 따를 것 

-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 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 의 수에 합산합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 부터 제출된 의결 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 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

자 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 간 점에 비치하여야 하며, 수익자는 합투자업자의 업시간 에 

언제든  서면  자 의 열람과 사를 청  할 수 있습니다. 

③ 연 수익자총회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 어  아니한 경   날부터 2주 이내에 연 된 

수익자총회(이하 “연 수익자총회”라 합니다)를 소 하여야 합니다. 

- 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된 수익  총좌수의 

8분의 1이상의 수  결의합니다. 다만, 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신탁계약으  정한 

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 의 과 수  행된 수익 의 총좌수의 

10분의 1 이상의 수  결의할 수 있습니다. 



 

 

다.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   합투자 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

거쳐야 합니다.  

�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등이 는 투자신탁 수 또는  의 수수 의 인상  

� 신탁업자의 경(합  분할 분할합 ,  에 시행 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  경되는 

경 는 제 ) 

� 투자신탁계약 간의 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 간 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

경 는 제 ) 

� 투자신탁 종류의 경  

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경 

� 합투자업자의 경(합 ㆍ분할ㆍ분할합 , 융위 회의 조치 또는 명 에 따라 경되는 

경 는 제 ) 

� 환매 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 형투자신탁으 의 경  

� 환매대  일의 연장 

� 투자신탁을 설정한 합투자업자가 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으  합 하고자 

하는 경 (건전한 거래 서를 해할 가 적은 소 모 투자신탁의 합  등 시행  

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 는 제 ) 

�  에 수익자를 호하  위하여 필 한 사항으  융위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

 

라. 대매수 청  

-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합투자업자에게 수익 의 수를 재한 

서면으  자 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매수를 청 할 수 있습니다. 

�  제188조제2항 각 호 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경 또는  제193조제2항에 따른 

투자신탁의 합 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합투자업자에게 

서면으   결의에 대하는 의사를 통 한 경  한정합니다)하는 수익자가  수익자총회의 

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 의 매수를 청 하는 경  

�  제193조제2항 각 호 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 에 대하는 수익자가  시행  

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에 따라 수익 의 매수를 청 하는 경  

- 합투자업자는 대수익자의 수익  매수청 가 있는 경 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 의 매수에 

따른 수수 ,  의 비 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. 

- 합투자업자는 매수청 간이 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 투자신탁재산으  매수청 간의 

종 일에 환매청 한 것으  아 합투자 약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수익 을 매수하여야 

합니다. 다만, 매수자 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 에는 융위 회의 승인을 아 

수익 의 매수를 연 할 수 있습니다.  

- 합투자업자는 대수익자의 수익 을 매수한 경 에는 체 없이  수익 을 소각하여야 

합니다. 

 

2) 잔여재산 분  

- 융위 회의 승인을 아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, 합투자 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간의 종 , 

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  결의 등의 사유 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 투자신탁을 설정한 

합투자업자는 합투자 약에서 정하는 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

자투자신탁 전 의 동의 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 의 동의를 얻은 경 에 모투자신탁의 

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. 

 

3) 장부ㆍ서류의 열람  등ㆍ초  부청  

- 수익자는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업시간 에 이유를 재한 서면으   수익자에 

된 투자신탁재산에 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  또는 초 의 부를 청 할 수 있습니다. 

이 경 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 시행 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

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

-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  또는 초 의 부를 청 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
�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

� 수익  가격대장  



 

� 재무제표   부속명세서  

� 투자신탁재산 내역서 

 

4) 손해 상책임 

- 융투자업자가  ᆞ 합투자 약ᆞ투자설명서에 위 하는 행위를 하거나  업무를 소홀히 

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생시킨 경 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상의 책임을  

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음을 명하거나 수익자가 융투자상품의 매매,  의 거래를 

할 때에  사실을 안 경 에는 상의 책임을  않습니다. 

- 융투자업자가 손해 상책임을 는 경 서 되는 임 에게도 책사유가 있는 경 에는  

융투자업자  되는 임 이 연대하여  손해를 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

- 신고서(정정신고서  첨부서류를 포함)  투자설명서( 비투자설명서  간이 투자설명서를 

포함)  사항에 하여 거 의 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사항이 재 또는 표시되  

아니함으 써 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 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 손해에 하여 상의 

책임을 니다. 다만 상의 책임을 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음에도 불 하고 이를 알 수 

없었음을 명하거나  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 사실을 안 경 에는 상의 

책임을  않습니다. 

�  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행인의 이사(이사가 없는 경  이에 하는 자를 

말하며, 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 에는  인을 말합니다) 

� 상 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  신고서의 작성을 

시하거나 행한 자  

�  신고서의 재사항 또는  첨부서류가 실 또는 정확하다고 명하여 서명한 

공인회계사ᆞ감정인 또는 신 평가를 전문으  하는 자 등(  소속단체를 포함)  시행  

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

�  신고서의 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 의 평가ᆞ분석ᆞ확인 의견이 재되는 것에 

대하여 동의하고  재내 을 확인한 자 

  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 에는 행인 또는 

매출인으 부터 접 의 인수를 의 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) 

  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부한 자 

  매출의 에 의한 경 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

 

5) 재판 할 

- 수익자가 소송을 제 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 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

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업점포 소재 를 할하는 에 제 할 수 있습니다. 

다만, 수익자가 환거래 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 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

합투자업자,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업점포 소재 를 할하는 에 제 하여야 합니다. 

 

6) 타 수익자의 리 호에 한 사항 

-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 약 등 추가정 를 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 또는 

판매회사에 자 를 할 수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의 가격 동 등 실적에 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

할수 있습니다. 

-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 가격 동 등은 한 융투자협회에서 

열람ㆍ 사하거나, 키 투자자산 의 인터넷홈페이  (www.kiwoomam.com) 또는 

한 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  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 

2. 합투자 의 해 에 한 사항 

1) 의무해  

- 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 에는 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 하여야 합니다. 이 경  합투자업자는 

 해 사실을 체 없이 융위 회에 고하여야 합니다. 

�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간의 종  

�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 결의 

�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  

� 투자신탁의 등  취소 



 

�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 . 다만, 건전한 거래 서를 해할 가 없는 경 서  

시행 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 는 제  

 

2) 임의해 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융위 회의 승인을 

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  할 수 있으며, 이 경  합투자업자는  해 사실을 체 없이 

융위 회에 고하여야 합니다. 

� 수익자 전 이 동의한 경  

�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 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 를 아 신탁계약을 해 하 는 경  

�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

�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

- 소 모 펀드  이 투자신탁을 해 하는 경 , 합투자업자는 해 사유, 해 일자, 상환 등의 

  타 해 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  등을 이 하여 공시하거나 한 탁결제 을 

통하여 수익자에게 개 통 하여야 합니다. 

 

3. 합투자 의 공시에 한 사항 

1) 정 고서 

가. 업 고서  결산서류 제출 등 

① 업 고서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한 매 분 의 업 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  종  후 2개  

이내에 융위 회  한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한 업 고서를 다음의 서류  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  

�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

� 투자신탁재산의  현황과 수익 의 가격표  

�  제87조제8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의결 의 체적인 행사내    사유를 적은 서류 

�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개업자  

거래 액ㆍ수수   비  

② 결산서류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 마다 다음의 서류 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합니다)를 

작성하여야 합니다. 

� 대차대조표 

� 손익계산서 

� 자산 고서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생한 경   사유가 생한 날부터 2개  

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융위 회  한 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 

� 투자신탁의 회계 간 종  

� 투자신탁의 계약 간의 종  

� 투자신탁의 해  

 

나. 자산 고서 

- 합투자업자는 자산 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ᆞ 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

아 3개 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부하여야 합니다.  

- 다만, 수익자가 수시  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

자산 고서를 수익자에게 부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� 수익자가 자산 고서의 수 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ㆍ전신ㆍ팩스, 전자 편 또는 

이  비슷한 전자통신의 으  표시한 경  

� 합투자업자가 단 융 합투자 를 설정하여 하는 경 서 매  1회이상 합투자업자, 

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자산 고서를 공시하는 경  

� 합투자업자가 환매 형 합투자 를 설정하여 하는 경 (  제230조제3항에 따라  

수익 이 상장된 경 만 해당) 서 3개 마다 1회 이상 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 

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자산 고서를 공시하는 경  

�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평가 액이 10만  이하인 경 서 합투자 약에 

자산 고서를 부하 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  



 

- 합투자업자는 자산 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재하여야 합니다. 

� 일(회계 간의 개시일부터 3개 이 종 되는 날, 회계 간의 말일, 계약 간의 종 일, 

해 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)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 수익 의 가격 

� 전의 일( 전의 일 없는 경 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)부터 해당 일 의 

간(이하 “해당 간”이라 합니다)  경과의 개   해당 간 의 손익사항 

� 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 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

비율 

� 해당 간  매매한 주식의 총수, 매매 액  매매회전율(해당 간  매도한 

주식가액의 총액을  해당 간  유한 주식의 평 가액으  나눈 비율) 

� 타  시행 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

- 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 고서를 부하는 경 에는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

한 탁결제 을 통하여 일부터 2개  이내에 접 또는 전자 편의 으  부하여야 

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 에는  제89조제2항제1호  제3호의 

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편 송을 하는 경 에는 에 따라야 

합니다. 

 

다. 자산 ㆍ 리 고서 

- 투자신탁재산을 ᆞ 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하여 투자신탁의 회계 간 종 , 

투자신탁의 계약 간 종  또는 투자신탁의 해 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한 날부터 2개  

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재된 자산 ᆞ 리 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부하여야 합니다.  

� 합투자 약의 주  경사항 

� 투자 인 의 경 

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  

� 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

�  시행 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

- 다만, 수익자가 수시  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가 없는 경 서 다음의 경 에는 

자산 고서를 수익자에게 부하  아니할 수 있습니다. 

� 수익자가 자산 ᆞ 리 고서를 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  표시한 경  

� 신탁업자가 신탁업자, 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

단 융 합투자 , 환매 형 합투자 (  제230조제3항에 따라  수익 이 상장된 

경 만 해당), 상장 수 합투자 의 자산 ᆞ 리 고서를 공시하는 경  

�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 의 평가 액이 10만  이하인 경 서 합투자 약에서 

자산 ᆞ 리 고서를 부하 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  

-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 ᆞ 리 고서를 부하는 경 에는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

한 탁결제 을 통하여 접 또는 전자 편의 으  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

전자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 에는  제89조제2항제1호  제3호의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 

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편 송을 하는 경 에는 에 따라야 합니다. 

 

라. 타장부  서류 

- 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신탁업자  일 사무 리회사는 융위 회가 정하는 에 따라  업무에 

한 장부  서류를 작성하여 점  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공시하여야 

합니다. 

 

2) 수시공시 

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생한 경  이를  으  정하는 에 

따라 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  등을 이 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

 

가. 신탁계약 경에 한 공시 

- 합투자업자는 합투자 약을 경한 경 에는 인터넷 홈페이  등을 이 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

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투자 약을 경한 경 에는 공시 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 하여야 

합니다. 

주1) 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, 2이상의 일간신문에 

공고하는 때에는 한 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. 



 

주2) 수익자의 이익에 향을 미치  아니하는 합투자 약의 단순한 자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경하거나   또는 

융감독 장의 명 에 따라 합투자 약을 경하는 경 에는 인터넷 홈페이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. 

 

나. 수시공시 

- 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 를 포함)이 생한 경 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.  

� 투자 인 의 경이 있는 경   사실과 경된 투자 인 의 경 ( 한 

합투자 의 명칭, 합투자재산의 모  수익률을 말합니다) 

� 환매연 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  사유  

�  시행 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생한 경   명세  상각률  

� 수익자총회의 결의내   

� 투자설명서의 경(다만,   등의 개정 또는 융위 회의 명 에 따라 경하거나 

합투자 약의 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경, 단순한 자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경하는 

경 는 제 )  

� 합투자업자의 합 , 분할, 분할합  또는 업의 양도ㆍ양수  

� 합투자업자 또는 일 사무 리회사가 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경하는 경 에는  

내   

�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

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 될 수 있다는 사실 

�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난 후 1개 간 계속하여 액이 50억  미만인 경   사실과 

해당 투자신탁이 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 될 수 있다는 사실  

�  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대한 향을 미치는 사항으  융위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

사항 

- 수시공시는 다음의 으  합니다. 

� 합투자업자(www.kiwoomam.com),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한 융투자협회 

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 를 이 하여 공시하는  

�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  하여  전자 편을 이 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 

� 합투자업자, 수익 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점과 점,  의 업소에 게시하는  

 

다. 합투자재산의 의결  행사에 한 공시 

- 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 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 상장 인 

행한 주식( 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 상장 인의 경 에는 주식과 된 

탁 을 포함)의 의결  행사 내  등을 다음의 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  

�  제87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주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는 경  : 의결 의 

체적인 행사내    사유 

� 의결 공시대상 인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는 경  : 의결 의 체적인 행사내    사유 

� 의결 공시대상 인에 대하여 의결 을 행사하  아니한 경  : 의결 을 행사하  아니한 

체적인 사유 

- 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시장을 통하여 의결  행사내  등을 공시하여야 

합니다. 

 

4. 이해 계인 등과의 거래에 한 사항 

1) 이해 계인과의 거래내역  

[단위 : 백만원]

성명(상호) 관 계

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채권 16,489

이해관계인
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

 
주1) 상 의 거래내역은 합투자업자가 합투자업자의 이해 계인과 최근 1년(  신고서(또는 투자설명서)의 작성 일 부터) 

간의 거래내역입니다. 

 

2) 합투자 간 거래에 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

 

3) 투자 개업자 선정  



 

분 선정  

 

주식  

인덱스 

정 제공  주문 행 능 , 자산분석서비스의 유 성을 으  

투자 개업자를 평가하고  결과를 으  투자 개업자  분계획을 

수립하여 매매수수 를 분 

채  

리서치, 거래능 , 개사 리스크, 피스 업무의 신속성/정확도, 매매체결 

류 등의 항목을 으  투자 개업자를 평가하고  결과를 으  

투자 개업자  분계획을 수립하여 분 

장내파생상품 의 거래  유사 

주1) 해  위탁 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 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 사의 내부 에 

따릅니다 

주2) 각 항목  평가항목 등은  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경에 따라 경될 수 있습니다. 

 

5.  합투자 에 한 추가 재 사항해당사항 없음 



 

[붙임] 어풀이 
   어 내    

신탁업자 투자재산을 ㆍ 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. 

합투자 
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유를 하여 모은 자 으  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

 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 주는 것을 말합니다. 

펀드 
합투자를 수행하는 서 적으  합투자 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

불립니다. 대표적으  투자신탁 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. 

투자신탁 합투자업자 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 는 펀드를 말합니다. 

수익  
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리 서를 말합니다. 

투자신탁에 가입(매입)한다는 것은 이 수익 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

순자산 펀드의  성과  투자 을 합한 액으 서 으  표시됩니다. 

합투자  합투자재산의 50%를 초과하여 (주식, 채  등)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. 

단 융 합투자  합투자재산 전부를 단 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. 

주된 투자대상 자산 

합투자 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합투자 가 주  투자하는 자산으  명시되어 

있는 자산(주식, 채 , 상품, ELS등)을 말하며, 통상 합투자재산의 50%이상을 

투자하는 자산입니다. 

개 형 투자자가 할 시 언제든 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. 

추가형 추가  자 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. 

가격 펀드의 가격으 서 매일매일 성과에 따라 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 됩니다. 

수 

투자신탁의   리  된 비 입니다. 다시 말해 재산을   리해  

대가  고객이 불하는 비 입니다. 이는 통상 연율  표시되며, 신탁 수에는 

합투자업자 수, 판매회사 수, 신탁업자 수 등이 있습니다. 수율은 상품마다 

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 적입니다. 

선취수수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불하는 비 입니다. 

환매수수  

계약 간 이전 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칙  형식으  투자자에게 

일회적으  부과하는 수수 입니다. 이는 펀드 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 되는 

여러 비 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 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. 

설정 
합투자 약에 의거, 신탁업자 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 을 

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, 신 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. 

해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 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. 

환매 

만 가 되  전에 맡 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. 현재 리나라가 

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도인출을 할 경  합투자업자가 이를 

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, 단위형(폐쇄형) 상품의 경  일정 한  

도해약을 하는 경 도 있습니다. 

융투자협회 펀드코드 

상장주식의 경  회사명 또는 코드 호 6자리를 활 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

조회, 활 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

존재하며,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 하여 펀드의 각종 정 에 대한 

조회가 가능합니다. 

비 수 

치마크  불리 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 를 위해 정해놓은 수입니다. 일 적으  

Active 펀드는  비 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  하며 인덱스 펀드는  비 수 

추종을 목적으  합니다. 

 

 

 

 


